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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대응마련 현장 교사 설문 실시

현장체험학습 안전 우려 확산...교사 75% “전면폐지” 요구
교사노조연맹-전국중등교사노조 중·고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교사 35% “안전사고 법적 분쟁 우려”, 19% “악성 민원 부담”

교육 당국, 안전 보완책 마련 시급

1. 25년 2월26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3일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

교사노조, 위원장 원주현)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대응을 마련하

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전체 설문결과 중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총 992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현장체험학

습 실시여부 ▲현장체험학습 추진과정에서의 교사의 의견 반영 여부 ▲ 학교안전법 개정안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 보안 기대 여부 ▲ 현장체험학습의 인솔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 

▲2025년도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식의 대안

이 좋은가 ▲실시할 경우 보완책은 무엇인가 의 총 7문항에 답하였다.

3.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에 관해서는 21명(2%)이 “미실시”, 191명(19%)이 “연1회 운영 및 

학운위 심의 통과(6월21일 이후)”, 346명(35%)이 “연1회 운영 및 학운위 심의 통과(6월21일 

이전)”, 300명(30%)이 “연2회 운영, 학운위 심의 통과”, 134명(14%)이 “학운위 심의 전 협의

중”이라 응답했다.

4. 현장체험학습 추진과정에서의 교사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해서는 64명(6%)이 “그렇다”, 

236명(24%)이 “그렇지 않다”, 11명(1%)이 “매우 그렇다”, 155명(16%)이 “보통이다”, 526명

(53%)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즉, 77%의 교사가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응답했

다.

5. 6월21일자로 시행되는 학교안전법개정안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어려움이 보완된다고 생각하

는가에 관해서는 43명(5%)이 “그렇다”, 265명(27%)이 “그렇지 않다”, 11명(1%)이 “매우 그

렇다”, 140명(14%)이 “보통이다”, 525명(53%)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즉, 80% 

이상이 법 개정 후에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6. 현장체험학습시 인솔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으로는 총 2774개의 응답 중 508개

(19%)가 “악성민원에 대한 부담”, 977개(35%)가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분쟁우려”를 답해 과

반수의 응답이 인솔교사의 책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98개(25%)가 “학교폭력 

및 교우관계 문제 발생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 591개(21%)가 “현장체험학습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업무”를 꼽았다. 즉, 교사들은 법적 분쟁과 민원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7. 2025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748명(75%)이 “현장체험학습 전

면폐지”에 응답했으며, 148명(15%)이 “개정된 학교안전법(2025.6.21 실시예정, 학교장 및 교

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완화) 보강 후 현장체험학습 실시”, 

89명(9%)이 “개정된 학교안전법(2025.6.21 실시예정,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

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완화) 시행 이후 현장체험학습 실시”라 응답했다. 그 외 7명

(1%)는 기타 의견(가정에서 갈 수있도록 지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이미 계획된 체험학습은 

시행하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등)을 보였다.

8.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해

서는 445명(45%)이 “현장체험학습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29명

(33%)이 “학교방문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184명(19%)이 “교육청(또는 정부) 주도의 현장체

험학습 실시”, 24명(2%)이 현재와 같이 “학교주도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10명(1%)이 “가정

주도 현장체험학습 또는 기타의견(체험 바우처지급 등)”의 의견을 보였다.

9.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769명(36%)이 “안전사고

로 인한 민형사 재판 시 법률적 지원”, 639명(30%)이 “안전 지원 인력 보강(30%)”, 538명

(26%)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책임자로 관리자 의무 지정 및 동행”, 154명(7%)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예방교육 가이드 및 매뉴얼 보급(교육부 및 교육청)“, 16명(1%)이 ”미실시 또는 기타의

견(교육청 바우처 지급 등)“의 의견을 보였다.

10. 현장체험학습 실시와 관련하여 제언 및 바라는 점에 대한 자유 서술 응답에도 전면 폐지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특히, 교육청이 지원하는 체험학습 예산도 폐지하고, 각 

가정에 여행 바우처를 지급해 개별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다. 일부 교사들은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숙박형 체험학습만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체험학습 운영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은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

육부가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1. 중등교사노조 황지혜 사무처장은 “현재의 체험학습 운영 방식으로는 교사들이 직을 걸고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교사들의 우려를 충

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반드시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 3. 12.

전 국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



[붙임1] 교사노조연맹 현장체험학습 대응마련 설문조사 (2025)

현장체험학습 대응 마련 설문조사 (2025)

□ 설문조사 개요
◦ 목   적 :  현장체험학습 대응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 기   간 : 2025.02.26.~ 02.28.(3일간) 
◦ 방   법 : 온라인 설문조사(모바일 병행)
◦ 설문대상 :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992명

1. 미실시

2. 연1회,학운위심의통과(6.21이후)

3. 연1회,학운위심의통과(6.22이전)

4. 연2회,학운위심의통과

5. 학운위 심의전 협의중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 매우그렇다

4. 보통이다

5. 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 매우그렇다

4. 보통이다

5. 전혀그렇지않다

1. 악성민원에 대한 부담

2.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분쟁우려

3. 학교폭력 및 교우관계 문제 발생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

4. 현장체험학습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업무

1. 개정된 학교안전법(2025.6.21.실시  

예정,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완화) 보강 후 현장체험학습 실시

2. 개정된 학교안전법(2025.6.21. 실시  

예정,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완화) 시행 이후 현장체험학습 실시

3. 기타(현재처럼 실시,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게, 이미 정해진곳은 시행하되 

법적책임 없게)
4. 현장체험학습 전면 폐지



1. 가정주도 체험학습

2. 교육청(또는 교육부)주도 체험학습

3. 체험학습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제외

4. 학교방문형 체험학습

5. 학교주도(현재와 같이) 체험학습

6. 기타

1. 미실시

2. 안전 지원 인력 보강

3.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재판 시      

 법률적 지원
4. 현장체험학습 안전책임자로 관리자    

 의무지정 및 동행

5. 현장체험학습 안전 예방교육 가이드   

 및 매뉴얼 보급(교육부 및 교육청)

6. 기타(교육청바우처를 가정에 제공 등)


